
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

 장애인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국가유공자 
- �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라  

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

- �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, 별표 3 및 별표 4에 
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 독립유공자 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

 기초생활수급자 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규정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

 차상위계층 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

 다자녀가구

가. 일반 다자녀가구: �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 
(위탁아동은 제외한다)가 3명 이상인 가구

나. 위탁가정 다자녀가구: �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 
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
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. 

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도시가스사, 행정복지센터, 지방보훈청, 
정부24 및 복지로에 신청해주세요.

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바랍니다.

자격변동·이사·사망 또는 에너지원이 변경되거나, 에너지이용권 
수급 자격 여부 등이 변경된 경우 관할 도시가스사에 경감  
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요금경감을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
습니다.


